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100
교육및문화비           

△847,950570,507,768 571,355,718 [국비3,928,002 기금592,475 양여금1,169,000]

2130
청소년육성             9,257,64220,342,591 11,084,949 [국비207,260 기금229,275 양여금1,169,000]

2132금련산청소년수련
    원운영             232,8741,626,583 1,393,709 [기금5,00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68,6951,437,336 1,268,641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110,615921,549 810,934  

101 110,615인건비 921,549 810,934  

44,524 01436,187 391,663 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

봉급 (=327,139)

24,408  ·5급                    1,984,900 * 1명 * 12월 * 1.0247 =

60,407  ·6급                    1,637,500 * 3명 * 12월 * 1.0247 =

47,794  ·7급                    1,295,600 * 3명 * 12월 * 1.0247 =

48,552  ·8급                      987,100 * 4명 * 12월 * 1.0247 =

57,174  ·기능8급                1,162,400 * 4명 * 12월 * 1.0247 =

79,275  ·기능9급                1,074,500 * 6명 * 12월 * 1.0247 =

9,529  ·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7,610,000 * 3% =

상여금 (=109,0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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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,524  ·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27,139,000 * 2/12 =

54,524  ·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27,139,000 * 2/12 =

36,320 02164,614 128,294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초과근무수당 (=109,308)

  ·시간외근무수당 (=83,896)

2,443    –5급             7,641 * 1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6,218    –6급             6,483 * 3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5,581    –7급(기능7급)    5,818 * 3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13,334    –8급(기능8급)    5,213 * 8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8,968    –9급(기능9급)    4,675 * 6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41,061    –청원경찰        4,947 * 9명 * 75시간 * 12월 * 1.0247 =

    –수련활동지원 야간 근무자 추가인정

3,847                      5,213 * 3명 * 20시간 * 12월 * 1.0247 =

2,444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,452,000 * 3% =

  ·야간근무수당 (=25,412)

24,671    –청경                   13,192 * 5명 * 365일 * 1.0247 =

741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,671,000 * 3%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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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액수당 (=55,306)

  ·가족수당 (=13,357)

5,897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30,000 * 21명 * 0.78 * 12월 =

7,460    –부양가족                 20,000 * 21명 * 1.48 * 12월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5,946)

498    –중학교(1,2학년)     44,460 * 21명 * 0.20 * 2/3 * 4회 =

1,038    –중학교(3학년)      185,300 * 21명 * 0.20 * 1/3 * 4회 =

4,410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328,100 * 21명 * 0.16 * 4회 =

  ·정근수당가산금 (=22,560)

4,680    –25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3명 * 12월 =

7,920    –20년-25년미만                   110,000 * 6명 * 12월 =

6,720    –15년-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80,000 * 7명 * 12월 =

1,440    –10년-15년미만                    60,000 * 2명 * 12월 =

1,800    –5년-1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명 * 12월 =

  ·대우공무원수당 (=10,743)

10,743    –대우공무원수당      169,644,000 * 1.0247 * 6% * 1.03 =

  ·위험근무수당 (=4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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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0    –을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명 * 12월 =

  ·특수업무수당 (=2,220)

    –기술업무수당 (=660)

180      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1명 * 12월 =

120      8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명 * 12월 =

360      가산금(기사)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명 * 12월 =

600    –의료업무수당(간호사)             50,000 * 1명 * 12월 =

960    –자동차운전업무수당               40,000 * 2명 * 12월 =

15,503 03175,026 159,523 기타직보수                      

청원경찰 (=175,026)

  ·봉 급 (=119,574)

116,091    –기본급               1,049,000 * 9명 * 12월 * 1.0247 =

3,483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,091,000 * 3% =

19,929  ·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19,574,000 * 2/12 =

19,929  ·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19,574,000 * 2/12 =

  ·가족수당 (=5,725)

2,528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 30,000 * 9명 * 0.78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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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97    –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20,000 * 9명 * 1.48 * 12월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2,549)

214    –중학교(1,2학년)      44,460 * 9명 * 0.20 * 2/3 * 4회 =

445    –중학교(3학년)       185,300 * 9명 * 0.20 * 1/3 * 4회 =

1,890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328,100 * 9명 * 0.16 * 4회 =

120  ·조장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명 * 12월 =

  ·정근수당가산금 (=7,200)

2,880    –15년-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80,000 * 3명 * 12월 =

4,320    –10년-15년미만                    60,000 * 6명 * 12월 =

14,268 04145,722 131,454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환경미화원 (=136,497)

  ·통상임금 (=41,120)

32,120    –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17,600 * 5명 * 365일 =

5,400    –특수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5명 * 12월 =

3,600    –작업장려수당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5명 * 12월 =

  ·상여금 (=28,442)

13,707    –기말수당              통상임금총액 41,120,000 * 4/12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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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168    –정근수당            통상임금총액 41,120,000 * 1.8/12 =

8,567    –체력단련비          통상임금총액 41,120,000 * 2.5/12 =

11,616  ·근속가산금                  17,600 * 5명 * 11년 * 12월 =

2,677  ·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기본급 총액 32,120,000 * 1/12 =

15,300  ·시간외근무수당               8,500 * 5명 * 30일 * 12월 =

4,068  ·휴일근무수당                 33,900 * 5명 * 2일 * 12월 =

2,034  ·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33,900 * 5명 * 12월 =

2,260  ·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22,600 * 5명 * 20일 =

  ·가족수당 (=3,180)

1,404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 30,000 * 0.78 * 5명 * 12월 =

1,776    –존,비속                   20,000 * 1.48 * 5명 * 12월 =

4,800  ·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5명 * 12월 =

4,800  ·가계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5명 * 12월 =

4,200  ·조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명 * 12월 =

6,000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5명 * 12월 =

6,000  ·위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5명 * 12월 =

비인부임 (=9,2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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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143  ·국민연금부담금       일용인부임총액 136,497,000 * 4.5% =

2,048  ·고용보험료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136,497,000 * 1.5% =

819  ·산재보험료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136,497,000 * 0.6% =

  ·피복비 (=215)

100    –작업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5명 * 1회 =

101 115
인건비

    –작업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,000 * 5명 * 1회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58,080515,787 457,707  

201 2,364일반운영비 153,161 150,797  

2,364 01153,161 150,797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35,127)

  ·수련활동 홍보물 제작 (=2,750)

1,750    –이용안내 리후렛                        350 * 5,000매 =

1,000    –홍보용 프랑카드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종 =

  ·수련활동용품 (=2,800)

400    –오리엔티어링(체크리스트 등)            200,000 * 2회 =

300    –심성개발훈련(파스텔, 명찰 등)          100,000 * 3회 =

200    –추적활동(나침반, 지도 등)              200,000 * 1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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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    –전통민속놀이(사물놀이, 탈춤복 등)      300,000 * 2회 =

500    –수련활동 용품(축구, 배구공 등)         250,000 * 2회 =

200    –천체관측교실(별자리판 등)              200,000 * 1회 =

400    –공동체놀이(안전고리 등)                200,000 * 2회 =

200    –건전놀이교실(음악CD, 테이프 등)         50,000 * 4회 =

120  ·문학관 운영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2회 =

900  ·청소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3회 =

800  ·쓰레기 수거포대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20개 =

3,348  ·화장실용품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350  ·생활관 침구류 세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120  ·숙박시설 소모품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용품 (=2,300)

500    –청소년 백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회 =

700    –사생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,000 * 1회 =

800    –도예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8회 =

150    –우주과학캠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회 =

150    –금련산 은하축제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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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정화조청소 (=2,156)

1,138    –오수정화                      14,000 * 81.28㎡ * 1회 =

1,018    –분뇨시설                    16,800 + (12,200 * 82㎥) =

859  ·청사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* 3,903㎡ * 2회 =

800  ·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40회 =

300  ·소화기충약                  4,000 * 4.5Kg * 50개 * 1/3 =

1,485  ·전기안전관리 대행료                     123,750 * 12월 =

8,039  ·부서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61,954)

30,000  ·전기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500,000 * 12월 =

2,760  ·전화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,000 * 12월 =

21,600  ·상·하수도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1,800,000 * 12월 =

2,131  ·물이용 부담금                  100 * 23,100톤 * 0.9222 =

630  ·우편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* 3,000매 =

30  ·TV시청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500 * 12월 =

  ·자동차보험료 (=778)

243    –소형승합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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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4    –중형승합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27    –청소차(2.5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4    –2륜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자동차세 (=130)

65    –소형승합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5    –중형승합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1  ·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              3,000 * 7명 =

400  ·교통유발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390  ·환경개선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4  ·소방안전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운영수당> (=10,270)

3,650  ·숙직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명 * 365일 =

420  ·명사와의 만남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 70,000 * 6회 =

  ·천체관측교실 강사수당 (=2,100)

1,050    –정기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* 15회 =

1,050    –수시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* 15회 =

350  ·전통민속놀이 강사수당               70,000 * 1명 * 5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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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0  ·건전놀이지도 강사수당               90,000 * 1명 * 6회 =

350  ·예절교육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* 5회 =

350  ·성폭력예방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* 5회 =

720  ·문학교실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90,000 * 1명 * 8회 =

560  ·도예교실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* 8회 =

440  ·우주과학캠프 강사수당              110,000 * 2명 * 2회 =

90  ·금련산 은하축제 강사수당            90,000 * 1명 * 1회 =

350  ·사생대회 심사위원수당               70,000 * 5명 * 1회 =

350  ·청소년 백일장 심사위원수당          70,000 * 5명 * 1회 =

<피복비> (=1,365)

1,350  ·청원경찰 피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9명 =

15  ·간호사 위생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1명 =

<급량비> (=2,700)

1,200  ·부서운영수행 급량비           5,000 * 4명 * 5회 * 12월 =

1,500  ·야간수련활동 지원근무자 급량비     5,000 * 3명 * 100일 =

<임차료> (=1,000)

  ·우주과학캠프 등 (=1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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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    –차량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대 * 2회 =

400    –장소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1대 * 2회 =

<연료비> (=13,896)

6,852  ·생활관 난방연료비         609 * 12.5ℓ * 10시간 * 90일 =

2,467  ·생활관 온수보일러             609 * 9ℓ * 6시간 * 75일 =

1,371  ·강당 난방연료비             609 * 7.5ℓ * 4시간 * 75일 =

2,741  ·사무동 난방연료비           609 * 7.5ℓ * 8시간 * 75일 =

310  ·청경실 난로                   516 * 1ℓ * 8시간 * 75일 =

155  ·환경미화원실 난방보일러       516 * 1ℓ * 4시간 * 75일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19,610)

4,708  ·건물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17 * 4,629㎡ =

  ·기계설비유지비 (=1,500)

800    –보일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4대 =

300    –발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대 =

300    –냉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대 =

100    –오토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대 =

2,000  ·전기설비 유지보수(22,900V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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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 ·저수조 물탱크청소 및 유지관리(3개소)   1,000,000 * 2회 =

1,000  ·가압장 수중펌프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2  ·급배수 및 오수관 유지비                   6,000 * 167m =

1,200  ·오수정화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6회 =

1,000  ·체력단련시설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25종 =

  ·생활관식당 시설유지관리 (=750)

200    –식품냉동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대 =

300    –가스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식 =

250    –조리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종 =

450  ·수목관리장비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3종 =

  ·천문대 천체관측장비 유지비 (=1,950)

1,050    –천체망원경 아이피스                    350,000 * 3개 =

500    –천체망원경 접안부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개 =

200    –천체촬영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개 =

200    –천체망원경 태양필터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개 =

300  ·수련활동장비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회 =

  ·행정통신장비 유지비 (=1,35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00    –방송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대 =

120    –모사전송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대 =

630    –구내전화선로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630,000 *1식 =

200    –키폰전화기 주장치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식 =

400  ·강당 특수조명 유지보수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회 =

<차량선박비> (=6,239)

2,056  ·소형승합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664  ·중형승합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519  ·청소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의료비> (=1,000)

201 1,000
일반운영비

  ·의무실 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회 =

202 △199여비 11,279 11,478  

△199 0111,279 11,478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10,080직원 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10,000 * 21명 * 4회 * 12월 =

599청소년수련시설 업무협의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2회 =

청소년지도사 수련활동 교육참석여비

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1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타 시도 수련활동프로그램 비교견학       49,900 * 2명 * 3일 =

203 13,395업무추진비 67,455 54,060  

0 02630 63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630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1명 =

75 031,425 1,3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1,425청소년수련 관련업무 추진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95% =

13,320 0465,400 52,08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직책급 업무추진비 (=1,800)

1,800  ·원장(5급)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명 * 12월 =

3,600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2월 =

직급보조비 (=42,600)

3,000  ·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명 * 12월 =

5,580  ·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 * 3명 * 12월 =

5,040  ·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3명 * 12월 =

17,640  ·8급(기능8-9급)                   105,000 * 14명 * 12월 =

11,340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9명 * 12월 =

특정업무수행활동비 (=17,40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7,400  ·대민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9명 * 12월 =

204 44,661복리후생비 253,267 208,606  

32,400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30명 * 12월 =

교통보조비 (=44,040)

10,920  ·5급∼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7명 * 12월 =

33,120  ·8급이하(청원경찰 포함)           120,000 * 23명 * 12월 =

명절휴가비 (=55,840)

40,893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27,139,000 * 1.5/12 =

14,947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19,574,000 * 1.5/12 =

연가보상비 (=27,921)

20,447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27,139,000 * 18/288 =

7,474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19,574,000 * 18/288 =

가계지원비 (=93,066)

68,154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27,139,000 * 2.5/12 =

204 24,912
복리후생비

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19,574,000 * 2.5/12 =

206 △510재료비 15,491 16,001  

△1,200 016,454 7,654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000초화 및 고사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2회 =

950수목관리 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0수목용 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종 =

500농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회 =

200정화조 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4회 =

2,204전기시설 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200시설물유지관리 자재(잡재료)                 100,000 * 12월 =

690 029,037 8,347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수목관리 일시사역인부임 (=8,476)

2,421  ·임내정비(1명,10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21  ·제초작업(1명,10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85  ·병충해방재(2명,1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64  ·수목월동준비(3명,5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21  ·수목전정 및 간벌(2명,5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64  ·수목시비(3명,5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8고용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476,000 * 1.5% =

51산재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476,000 * 0.6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82국민연금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476,000 * 4.5% =

301 △1,631일반보상금 13,734 15,365  

△2,491 089,674 12,165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           

1,584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,400 * 5명 * 12월 =

4,500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5명 * 12월 =

1,800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5명 * 12월 =

730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,000 * 5명 =

360방한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,000 * 5명 =

700부상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91,000 1,0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수련활동 프로그램운영 (=1,000)

500  ·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 10,000 * 2명 * 25회 =

500  ·수련캠프 참가자 보상               10,000 * 10명 * 5회 =

860 113,060 2,20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사생대회 시상 (=1,500)

600  ·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6명 =

420  ·금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6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  ·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명 =

180  ·동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6명 =

청소년 백일장 시상 (=1,270)

100  ·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=

420  ·금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6명 =

300  ·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명 =

450  ·동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5명 =

청소년 문학교실 시상 (=290)

70  ·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=

100  ·금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명 =

60  ·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명 =

301 60
일반보상금

  ·동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3명 =

405 0자산취득비 1,400 1,400  

0 021,400 1,400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405 1,400
자산취득비

문학관 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 * 200권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64,179189,247 125,068 [기금5,0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010,000 10,000 [기금5,00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1 0일반운영비 6,500 6,500 [기금3,250]

0 016,500 6,50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 육성기금> (=6,500)

6,500  ·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
일반운영비

[기금3,250 시비3,250]

301 0일반보상금 3,500 3,500 [기금1,750]

0 113,500 3,50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 육성기금> (=3,500)

3,500  ·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
일반보상금

[기금1,750 시비1,750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64,179179,247 115,068  

401 17,378시설비및부대비 118,148 100,770  

17,378 01118,148 100,77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체력단련시설 세줄타기 보수 (=22,270)

5,400  ·와이어로프 설치(Φ24mm)                  18,000 * 300m =

5,740  ·세줄로프 설치(Φ24mm)                   4,100 * 1,400m =

4,060  ·간접보호망 설치(PE네트)                 29,000 * 140㎡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5,670  ·직접보호망 설치(브레이드 네트)          27,000 * 210㎡ =

1,400  ·기존시설 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1,400,000 * 1식 =

야외화장실 노후관 교체 (=11,550)

3,750  ·배관 철거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50m * 3개소 =

4,500  ·배관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50m * 3개소 =

3,000  ·바닥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50m * 3개소 =

300  ·부대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식 =

대강당 바닥교체 (=12,500)

12,500  ·쉬트타일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500㎡ =

생활관식당 바닥교체 (=5,028)

5,028  ·경질바닥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,000 * 264.6㎡ =

야영장 하수시설 정비 (=24,000)

11,200  ·U형측구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80m =

8,400  ·하수관매설(Φ300mm)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20m =

2,400  ·맨홀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6개소 =

2,000  ·기타 부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식 =

생활관 난방보일러 교체 (=15,80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7,000  ·온수보일러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7,000,000 * 1대 =

7,800  ·배관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,000 * 120m =

1,000  ·기타 부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식 =

상수도 가압장 펌프 자동판넬 교체 (=12,000)

2,400  ·배전함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2,400,000 * 1개소 =

8,000  ·내부판넬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8,000,000 * 1개소 =

1,600  ·케이블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,000 * 2개소 =

대강당 특수조명 교체 (=15,000)

5,000  ·케이블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2,500,000 * 2개소 =

1,000  ·특수램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0개 =

3,000  ·안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0개 =

401 6,000
시설비및부대비

  ·등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0개 =

405 46,801자산취득비 61,099 14,298  

46,801 0161,099 14,298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45,000중형 승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3232륜차(125cc)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48사무용 의자(직원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112,000 * 4개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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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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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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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전기난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,000 * 2대 =

76선풍기(스탠드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,000 * 2대 =

생활관용 물품 (=2,500)

1,500  ·침구류 (이불, 요, 담요)            25,000 * 3종 * 20조 =

1,000  ·이불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20개 * 20% =

400전기용접기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수목관리 장비 (=1,109)

259  ·예초기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50  ·동력톱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·동력전정기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디지털카메라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천문대 관리용품 (=2,800)

2,100  ·냉난방기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00  ·제습기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대강당용 물품 (=5,277)

140  ·강연대(1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7  ·사회대(1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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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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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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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  ·DVD플레이어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100  ·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,000 * 100개 =

1,500  ·무대 모니터용 스피커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512생활관 식당 의자                      45,000 * 168개 * 20% =


